
4.5.1 장학규정 개정(안) 입안서

1. 개정 이유

◦ 초당인재상 구현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을 신설

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◦ 제9조(능력개발장학금) 9.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일정 금액의 

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◦ 제20조(중복수혜 금지) 13. 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 관련 내용 추가

◦ 위 규정을 2021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을 둠

3. 규정 개정안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  가. 관계법령 및 규정: 4.51.장학규정 제9조, 제20조

  나. 예산 및 인원조치

    ◦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    ◦인원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  다. 합의: 해당없음   



4.5.1 장학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행 개    정   안 비고

제9조(능력개발장학금) <생략> 제9조(능력개발장학) <현행과 같음>

1. ~ 8. <생 략> 1. ~ 8. <현행과 같음>

<신 설> 9. 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: 비교과 프로

그램에 참여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

학생에게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

할 수 있다.

제20조(중복수혜 금지) <생략> 제20조(중복수혜 금지) <현행과 같음>

1. ~ 12. <생략> 1. ~ 12. <현행과 같음>

<신 설> 13. 비교과활동인증장학금 


